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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3월 26일

3. 상정일자 :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4월 3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1. 제안이유

○ 가출․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 지원 정책 수립 및 지원시설 설

치․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

례 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기 십대여성의 정의, 정책마련 및 지원에 관한 책무 명시(안 제2

조부터 제3조)

◦ 지원사업의 내용 및 예산지원,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 설치․운영



근거 및 지원시설 명시(안 제4조부터 제6조)

◦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위탁의 해지, 지도․감

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

3.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지방자치법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3)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규제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평가): 갈등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개정사항 추가 및 제외 요청 반영

4) 기타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요서 : 별첨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가출․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

하고, 위기 십대여성 정책의 구체적 추진체계라 할 수 있는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앞으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출되었음.

◦ 제정안은 총 10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조례의 목적(안 제1조)으로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ㆍ교육ㆍ자립

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 시책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들이 미래사회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규정을 두었으며(안

제3조), 그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내용을 명시(안 제4조)하였고 특히 교육

과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사항(안 제6조)을 정하고 있음.

- 사업의 실행체계로서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안 제5조) 및 위탁 관리·

운영에 대한 근거(안 제7조)를 마련하고, 그 외 위탁 해지(안 제8조)

및 지도·감독(안 제9조)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조문 배열>

   

2 조례 제정의 필요성

◦ 가출 등 위기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 중 특히 십대여성들의 어려움은

당장의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문제와 함께 여성이라는 성별이

작동되면서거리생활이오래될수록성매매유입이나성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변혜정외, 2005)1)

- 이들에게는 보다 구체적인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바,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이나 특성에

맞춰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와 시스템 및 필요자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음.(여성가족부, 2010; 정혜원, 2012; 배화정, 2014 재인용)2)

1) 변혜정, 민가영, 최자은, 이슬기(2005), 10대의 가출의 의미를 고려한 브릿지
프로그램 재구성을 위한기초 연구 ,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2) 여성가족부(2010), 지역사회처오년통합지원체계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정혜원(2012),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및 지원방안Ⅰ: 가출 청소년의 성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제6조(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지원)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에 대한 위탁의 해지) 

 제9조(지도․감독) 

 제10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시행일) 



◦ 조례안은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대상을 위기 청소년 중 가출

이나 성매매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 청소녀, 즉 위기 십대여

성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하 청소년복

지법 )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담겨

있지 않는 위기 십대여성에 대한 지원을 건강, 교육, 자립을 중심

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 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3 주요사항 검토

□ 총칙 규정(안 제1조∼제3조)

◦ 본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안 제1조)과 용어정의(안 제2조), 시

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하고 있으며, 가출․성매매 등 위기 십

대여성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기본

적,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정의 규정(안 제2조)에서는 지원 대상인 위기 십대여성의 개념을 명시

하고 있는데, 청소년복지법 (제2조제4호)의 “위기청소년”의 범주

를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구체화하여 여성 십대가 노출되기 쉬운 “가

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음.

매매유입과정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배화정(2014), “서울시 <위기여성 전용 일
시쉼터> 운영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21(3), 83-111.



□ 위기 십대여성 지원 사업(안 제4조)

◦ 제정안(안 제4조제1항)은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교육․자립을 중심

으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지원사업은 관련 사업 및 지원 시설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정안 제2조제2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

“위기 십대여성”이란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

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

건을 갖추지 못한 십대여성을 말

한다.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적응

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

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

다.

제정안 제4조제1항 관련 사업 및 시설

1. 십대여성의 가출 예방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현장상담 및 긴급구조

시립 다시함께상담센

터 내 청소년 성매매

방지 특별전담실

2. 위기 십대여성 일시보호, 숙식제공 등 일

시생활서비스 및 상담지원

서울시 십대여성 일시

지원센터

3.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

질병치료,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성․건
시립청소녀건강센터



◦ 또한 정의규정(안 제2조제1호)에서 최대 지원 연령을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최고 만 21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 경우에는 형평성이나 예산의

제약 문제 등을 고려하여 규칙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명

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강 교육 및 심리․정서지원 등

4. 위기 십대여성의 성․건강 지원을 위한

일반의약품 지원, 지역의료 돌봄체계 구축 등
소녀돌봄약국

5. 위기 십대여성의 학업 및 직업훈련, 일자

리,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서울시 늘푸른교육센

터 (관악/강북)

6. 청소년 유해 업소 및 매체 감시, 불법 성

산업 관련자 신고, 시민활동 지원 등 위기

십대여성 성매매 방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

터 인터넷시민감시단

사업

7. 성매매 예방교육, 실무자 교육, 연구, 홍

보, 캠페인 등
성매매 예방사업 등

8. 그 밖에 위기 십대여성 지원 및 인권보호

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그 외



□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 설치․운영 등(안 제5조∼제9조)

◦ 제정안에서는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의 주요 추진체계로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5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7조)

- 기존에 시장 방침으로 설치․운영중인 4개의 지원시설을 안정

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별표에서

규정한 청소녀건강센터,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늘푸른교육센터

(관악/강북) 2개소가 이에 해당함.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 현황>

시 설 명 개소일 주요기능 및 지원내용

시립청소녀

건강센터
2013.9.26

위기 십대여성 건강지원

: 여성 질환 및 기타 질병 치료, 심리정서지

원, 교육 및 기초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시립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2013.2.19

위기 십대여성 상담 및 일시보호

: 상담카페 및 주간보호, 야간전용쉼터 운영

시립관악

늘푸른교육센터
2009.9.29 위기 십대여성 학업 및 자립지원

: 학력취득, 일자리 프로그램, 심리․정서 프

로그램 운영, 진로탐색 및 취업연계, 일시생

활지원
시립강북

늘푸른교육센터
2010.7.15



◦ 위탁의 해지(안 제8조)와 관련하여, 수탁자 원인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규정하여(같은조 제2항),

해지로 인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음.

- 다만 위탁 관련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간 협약

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같은조 제3항), 이는 소규모

로 운영되는 지원 시설의 운영 위탁 법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

운 재정 상황이나 제반 여건을 고려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시

설이나 법인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 문

제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표준 협약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안 제9조제1항)을 통해 시설 운영의

건전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시설 운영과 예산집

행에 있어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환수 관련 규정(안 제9조제2항

∼제4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한편 학업 및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늘푸른교육센터에서 실시

하고 있는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

하는 근거를 마련(안 제6조)하여, 중퇴학력 및 생활의 어려움으로

교육과 근로가 동시에 필요한 위기 십대여성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종합 검토 의견

◦ 본 제정안은 위기 청소년을 성인지 관점에서 가출이나 성매매에

취약한 위기여성 십대여성으로 분리하여 이들의 특성에 맞춘 서

울시의 차별화된 독자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특히 지원시설의 경우, 기존의 청소년 복지법 이나 성매매

피해방지법 에 따른 청소년 쉼터나 성매매 쉼터와는 그 운영

방식을 차별화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위기 십대여성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그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 및 교육,

자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서울시만의 특화 사업으로 서울시

자치사무로 볼 수 있으며, 동 제정안을 통해 위기 십대여성 지

원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

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참고자료 1>

 서울시 청소녀건강센터 운영개요 

가출 등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의료․심리․교육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십대여성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성매매를 예방하고자 함

 시설현황

○ 시 설 명 : 서울시립청소녀건강센터 ‘나는 봄’ (센터장 : 백재희)

○ 개 소 일 : 2013. 9. 26.

○ 소 재 지 : 마포구 서교동 어울마당로 5길 34

○ 주요시설 : 414.20㎡ (지상 1․2층, 지하 1층)

- 진료실(산부인과, 치과), 상담실, 대기실 및 성교육장, 멀티형 지하공간 등

○ 운영인력 : 8명(센터장1, 국장1, 상담원2, 간호사 2, 사례관리자1, 행정1)

- 의료인력 별도 확보 : 촉탁 전문의(2), 한의사(1), 정신보건전문요원(1), 치위생사(1)

○ 위탁법인 : 사단법인 막달레나공동체 (대표 : 이옥정)

○ 위탁기간 : ’16. 7. 5. ~ ’19. 7. 4.(3년)

○ 소요예산 : 786,046천원(시비 100%)

 주요사업

○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인한 여성 질환 및 다양한 질병 치료

○ 오랜 가출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장애 등 심리치료 및 정서지원

○ 성․건강 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및 사후관리

○ 식사, 생필품 지원 등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기초 생활지원서비스

 ’17년 추진실적

○ 산부인과, 치과 등 전문진료, 예방접종, 야간진료 등 3,671건

○ 심리상담 및 성·건강 교육 5,917건, 먹거리․기초생활물품 지원 2,568건

○ 온 오프라인 홍보, 연합 사례회의, 연구자문, 네트워크 구축 등 4,219건



<참고자료 2>

 서울시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개요  

주 야간전용 쉼터로 구성된 일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위기 십대여성의

이용 접근성 제고 및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고자 함

 시설현황
○ 시 설 명 : 일시지원센터 ‘나무’ (센터장 : 이경희)

○ 개 소 일 : 2013. 2. 19

○ 위치 및 주요시설

구 분 위   치 규   모 주요시설

상담카페 및
주간보호 공간

동작구 상도로 152-1 2, 3층 120㎡ 
상담카페, 주방, 사무공간, 
침실, 샤워실, 화장실 등

야간전용쉼터
동작구 상도로15길 39 2층

(비공개시설)  
95.21㎡ 

침실 2, 사무실 1, 거실 및 
주방, 화장실 등

○ 운영인력 : 6명(센터장 1명, 팀장 2명, 상담원 3명) ※ 주간 2명, 야간 4명 전담인력

○ 위탁단체 :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대표:김도은)

○ 위탁기간 : ’16. 1. 1. ~ ’18. 12. 31.(3년)

○ 소요예산 : 320,659천원(시비 100%)

 주요사업
○ 주간보호(오전10시~저녁6시) 및 야간보호(밤10시~오전8시),

숙식제공, 세탁 및 샤워, 위생관리 등 일시 생활지원 서비스

○ 상담카페 운영, 현장상담, 지원기관 정보제공, 귀가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

○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위기 청소년 관련 기관 연대회의 실시

 ’17년 추진실적
○ 심야시간 갈 곳 없는 위기 십대여성 긴급보호를 위한 야간전용 일시쉼터

설치 운영(’17.7.20)

○ 일시쉼터 및 상담카페 운영 등 일시보호 : 총 4,715건

- 숙식, 세탁및샤워등일시생활서비스1,133건, 야간보호227건

- 휴식 및 간식제공, 문화서비스 등 2,501건

- 성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 자립교육 등 854건



○ 귀가지원 및 지원시설 연계 등 : 총 143건

○ 면접, 전화, 모바일 등 상담지원 : 총 205건

○ 청소년 밀집지역 및 채팅앱 등 온 오프라인 현장상담 4,542건

○ 자원활동가 양성교육 32회 172명, 지역연대활동 등 103건



<참고자료 3>

 서울시 늘푸른교육센터 운영개요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늘푸른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일시생활지원에서 학업,
일자리까지 한 곳에서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방지 및 실질적 자활 도모하고자 함

 운영개요 및 시설현황
○ 운영기관

구  분 운영법인(단체) 소재지 최초 위탁일 운영인력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새날을여는
청소녀쉼터

관악구 신림동
459-1 2009.9.29

7명
(교육팀 3, 일자리팀 4)

강북 
늘푸른교육센터

(사)청소년
내길찾기

강북구 번동
470-1 상가 3층 2010.7.15

5명
(센터장 1, 교육팀 2, 일자리팀 2)

 ※ 舊 늘푸른자립학교 : 기존 자립학교 사업에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하여 운영. ‘늘푸른교육센터’로 명칭 변경

○ 규모 및 주요시설

- 관악 늘푸른교육센터(550.2㎡)

‣ 교실 2, 작업장 2, 훈련매장, 상담실, 사무실, 공연장, 일시보호실 등

- 강북 늘푸른교육센터(522.39㎡)

‣ 교실 2, 작업장 2, 상담실, 사무실, 강당, 일시보호실 등

○ 위탁기간 : ’16. 1. 12. ~ ’19. 1. 11. (3년)

○ 소요예산 : 745,867천원

- 관악 : 자립학교 국비50%, 시비50%, 인턴십 프로그램 시비100%

※ 자립학교 국비 지원 근거 : 2018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282쪽)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부설 대아교육 위탁기관 운영

- 강북 : 자립학교 시비100%, 인턴십 프로그램 시비100%

 주요사업

○ 학력취득 : 기초학습 및 고입 대입 검정고시반 운영 등 수준별 맞춤수업 실시

○ 일자리 프로그램 : 매듭공예, 한지공예, 수공예, 반려동물관리, 베이커리 등

○ 진로탐색 및 취업연계 : 진로교육 상담, 자립코칭교육, 훈련매장 운영,

인턴활동 및 취업연계, 사례관리 등

○ 심리 정서 프로그램 운영 : 미술, 음악, 원예치료 등

○ 일시생활지원 : 일시보호, 숙식, 세탁, 샤워 등



 ’17년 추진실적

○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자립복합공간 조성 : 관악구․강북구 2개소

- 관악늘푸른교육센터 : 신축건물준공(’17.7월), 마포자립학교이전및입주(’17.8월)

- 강북늘푸른교육센터 : 노원자립학교확장․이전(개소식’16.10.6)⇒공간리모델링(’17.3월말)

※ 마포․노원 늘푸른자립학교 ⇒ 관악․강북 늘푸른교육센터로 확장운영

○ 자립학교 추진실적

- 자립학교 입학인원 : 총 116명(관악 66명, 강북 50명) ※ 3학기제 운영

-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및 과목합격 : 총 32명(학력취득 24, 과목합격 8)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 8명

○ 일자리 프로그램 추진실적

- 일자리프로그램 3,617명, 진로교육등 1,977명, 자격증취득 11명, 취업연계 15명

․관악 : 일자리프로그램 2,450명, 진로교육등 1,589명, 미용사자격증취득 1명, 취업연계 10명

․강북 : 일자리프로그램 1,167명, 진로교육등388명, 반려동물관리사자격증취득10명, 취업연계5명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8명, 참석위원 5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안

의 안
2431

제출년월일 : 2018년 3월 20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번 호

1. 제안이유

가출․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 지원 정책 수립 및 지원시설 설

치․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으로「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

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기 십대여성의 정의, 정책마련 및 지원에 관한 책무 명시

(안 제2조부터 제3조)

나. 지원사업의 내용 및 예산지원,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 설치․

운영 근거 및 지원시설 명시(안 제4조부터 제6조)

다.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위탁의 해지,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규제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평가): 갈등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개정사항 추가 및 제외 요청 반영

라. 기타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ㆍ교육ㆍ자립 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위기 십대여성이 미래사회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십대여성”이란 만 10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여성을 말한

다.

2. “위기 십대여성”이란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 가정문제

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

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십대여성을 말한다.

3.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위

기 십대여성의 건강ㆍ교육ㆍ자립 등을 위해 지원사업을 수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

십대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

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ㆍ

교육ㆍ자립과 관련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1. 십대여성의 가출 예방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현장상담 및

긴급구조

2. 위기 십대여성 일시보호, 숙식제공 등 일시생활서비스 및

상담지원

3.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 질병치료,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성ㆍ건강 교육 및 심리ㆍ정서지원 등

4. 위기 십대여성의 성ㆍ건강 지원을 위한 일반의약품 지원,

지역의료 돌봄체계 구축 등

5. 위기 십대여성의 학업 및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주거지

원 등 자립지원

6. 청소년 유해 업소 및 매체 감시, 불법 성산업 관련자 신고,

시민활동 지원 등 위기 십대여성 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회

적 안전망 구축

7. 성매매 예방교육, 실무자 교육, 연구, 홍보, 캠페인 등

8. 그 밖에 위기 십대여성 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

항

②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에

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만 21세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장은 지원기간의 연장이 신속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

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수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직업훈련 및 일자

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위기 십대여성에게 직업훈련 비

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원시설

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서울특별시 행정사

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지원시설의 예산․회

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재무회

계 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

칙」 등을 준용한다.

③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인사, 재산․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여성

가족부에서 정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등을

준용한다.

④ 지원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보수, 경력인정 범위

등은 시장이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다.

제8조(관리․운영에 대한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원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포함한 관계 법규 또는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3. 수탁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 해지

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

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는 구체적 손해 발생이 명백

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시설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

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 운



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ㆍ시정명령ㆍ보조금 교부결

정 취소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위탁운영에 있어 수탁자가 허위 부정

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교부받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진행 또는 종료에

관계없이 지체 없이 교부한 예산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예산의 환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

법」제32조의8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제5조제3항 관련)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여성가족
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동작구 상도로 152-1(상도동)
(야간전용 일시쉼터 비공개)

위기 십대여성
상담 및 일시보호

∘청소녀건강센터 마포구 어울마당로5길 34(서교동) 위기 십대여성 건강지원

∘관악늘푸른교육센터 관악구 관천로113(신림동)
위기 십대여성
교육 및 자립지원

∘강북늘푸른교육센터 강북구 도봉로98길 33(번동)
위기 십대여성
교육 및 자립지원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 운영(제4조)

- 위기 십대여성 일시보호, 숙식제공 등 일시생활서비스 및 상담지원(일시지원센터)

-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 질병치료,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

원, 성․건강 교육 및 심리․정서지원 등(청소녀건강센터)

- 위기 십대여성의 학업 및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관악

강북 늘푸른교육센터)

2. 비용추계의 전제

○ 근거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 가격기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서울특별시 종합성과평가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비용추계기간 : 5년(2018년~2022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18년)

2차년도
(’18년)

3차년도
(’20년)

4차년도
(’21년)

5차년도
(’22년)

합계

세출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320,659 330,279 340,187 350,393 360,905 1,702,423

청소녀건강센터 운영 786,046 809,627 833,916 858,934 884,702 4,173,225

늘푸른교육
센터운영

관악 447,782 461,215 475,052 489,303 503,983 2,377,335

강북 298,085 307,028 316,238 325,726 335,497 1,582,574

소계(b) 1,852,572 1,908,149 1,965,393 2,024,356 2,085,087 9,835,557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1,852,572 1,908,149 1,965,393 2,024,356 2,085,087 9,835,557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1,852,572 1,908,149 1,965,393 2,024,356 2,085,087 9,835,557

5. 덧붙이는 의견

○ 위기 십대여성 지원관련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추가적인 재정투입은

아님. 단,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3% 증가분을 적용하였음.

6. 작성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심효진(2133-5043)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사업명 내역 예산액 산출기초

　 총 계 　 9,835,557 　

2018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21,198 직원 6명(센터장 1, 팀장2, 직원 3)

운영비 29,789 제세공과금, 수용비, 임차료 등

사업비 69,672 일시보호(주,야간), 상담카페, 긴급구조
및 현장상담 등

소계 320,659 　

청소녀건강센터
운영

인건비 204,633 직원 5명(센터장 1, 직원 4)

운영비 131,332 공과금, 수용비, 건물관리비 등

사업비 124,406 의약품구입, 심리검사, 교재구입,
성교육장 운영 등

의료지원활동비 71,265 촉탁의료진 활동비, 의약품지원 등
지원사업 활동비

사춘기클리닉 254,410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물품구입비 등

소계 786,046 　

늘푸른
교육센터
운영

관악

자립학교 운영 144,080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운영 303,702 인건비(4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447,782 　

강북 자립학교 운영 145,112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운영 152,973 인건비(2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298,085 　

합 계 1,852,572 　

2019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27,834 직원 6명(센터장 1, 팀장2, 직원 3)

운영비 30,683 제세공과금, 수용비, 임차료 등

사업비 71,762 일시보호(주,야간), 상담카페, 긴급구조
및 현장상담 등

소계 330,279 　

청소녀건강센터
운영

인건비 210,772 직원 5명(센터장 1, 직원 4)

운영비 135,272 공과금, 수용비, 건물관리비 등

사업비 128,138 의약품구입, 심리검사, 교재구입,
성교육장 운영 등

의료지원활동비 73,403 촉탁의료진 활동비, 의약품지원 등
지원사업 활동비

사춘기클리닉 262,042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물품구입비 등

소계 809,627 　

늘푸른교육
센터 운영

관악

자립학교 운영 148,402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운영 312,813 인건비(4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461,215 　

강북

자립학교 운영 149,465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운영 157,562 인건비(2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307,028 　

합 계 1,908,149 　

2020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34,669 직원 6명(센터장 1, 팀장2, 직원 3)

운영비 31,603 제세공과금, 수용비, 임차료 등

사업비 73,915 일시보호(주,야간), 상담카페,
긴급구조 및 현장상담 등

소계 340,187 　

청소녀건강센터
운영 인건비 217,095 직원 5명(센터장 1, 직원 4)



운영비 139,330 공과금, 수용비, 건물관리비 등

사업비 131,982 의약품구입, 심리검사, 교재구입,
성교육장 운영 등

의료지원활동비 75,605 촉탁의료진 활동비, 의약품지원 등
지원사업 활동비

사춘기클리닉 269,904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물품구입비 등

소계 833,916 　

늘푸른
교육센터
운영

관악

자립학교 운영 152,854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운영 322,197 인건비(4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475,052 　

강북

자립학교 운영 153,949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운영 162,289 인건비(2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316,238 　

합 계 1,965,393 　

2021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41,709 직원 6명(센터장 1, 팀장2, 직원 3)

운영비 32,551 제세공과금, 수용비, 임차료 등

사업비 76,132 일시보호(주,야간), 상담카페, 긴급구조
및 현장상담 등

소계 350,393 　

청소녀건강센터
운영

인건비 223,608 직원 5명(센터장 1, 직원 4)

운영비 143,510 공과금, 수용비, 건물관리비 등

사업비 135,942 의약품구입, 심리검사, 교재구입,
성교육장 운영 등

의료지원활동비 77,873 촉탁의료진 활동비, 의약품지원 등
지원사업 활동비

사춘기클리닉 278,001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물품구입비 등

소계 858,934 　

늘푸른
교육센터
운영

관악

자립학교 운영 157,440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운영 331,863 인건비(4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489,303 　

강북

자립학교 운영 158,568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운영 167,158 인건비(2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325,726 　

합 계 2,024,356 　

2022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48,960 직원 6명(센터장 1, 팀장2, 직원 3)



운영비 33,528 제세공과금, 수용비, 임차료 등

사업비 78,416 일시보호(주,야간), 상담카페, 긴급구조
및 현장상담 등

소계 360,905 　

청소녀건강센터
운영

인건비 230,316 직원 5명(센터장 1, 직원 4)

운영비 147,815 공과금, 수용비, 건물관리비 등

사업비 140,020 의약품구입, 심리검사, 교재구입,
성교육장 운영 등

의료지원활동비 80,209 촉탁의료진 활동비, 의약품지원 등
지원사업 활동비

사춘기클리닉 286,341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물품구입비 등

소계 884,702 　

늘푸른
교육센터
운영

관악

자립학교 운영 162,163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운영 341,819 인건비(4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503,983 　

강북

자립학교 운영 163,325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운영 172,172 인건비(2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335,497 　

합 계 2,08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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